
■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[별지 제62호 서식] 

확정전 보전압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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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납세자 인적사항

○ 성명 : 홍길동(123456-7890123)

○ 상호 : ◯◯◯(000-00-00000) ○ 개업일 : 20XX.12.31.(계속)

○ 주소지 : 00시 00구 00동 00로 123

2. 고지예상세액

(단위:억원)

귀 속 세 목 세 액 고지예상일

20XX.1기 부가가치세 2.8 20XX.7.1.

3. 국세 확정전 보전압류를 요하는 재산

(단위: 백만원)

종류 재산소재지 가액 비고

임차보증금 00시 00구 00로 123번길 45 (00동) 00
000의 ◯◯◯
임차보증금

신용카드
매출

00카드, 00카드 미정
카드사가 ◯◯◯에
지급할 채무 중
국세체납액 상당액

4. 국세 확정전 보전압류의 근거

○ 국세징수법 제31조【압류의 요건 등】제2항, 국세징수법 제9조【납부

기한전 징수】제1항 제5호

『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』



○ 구체적인 사유(상세 기재)

- 상기 홍길동은 20XX.1.1.부터 현재까지 ‘00시 00구 00로 123’에서

‘◯◯◯’를 운영하면서 00 매입자료가 없음에도 20XX.1기 확정 부

가가치세 신고시 00억원 매출 신고함

* ‘0000 조기경보시스템’에 의해 현지확인대상 선정되었으며, 관련 부가가

치세 0억원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함

- 상기 ◯◯◯는 전형적인 무자료 00를 판매하고 관련 부가가치세

를 납부하지 않는 등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

되며

- 상기 사업자는 ◯◯◯ 임차보증금 및 신용카드매출채권이 유일하여,

국세 확정 후에는 납부여부가 불투명하고 조세채권의 일실 우려가 있음.

5. 조사자 의견

상기와 같이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며, 국세가 확정

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 확정

전 보전압류하고자 합니다.

20XX. 3. .

검토자  6급   김 국 세 (인)

000세무서장 귀하


